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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

-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지체는 위헌 -

o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“한변”)은 아래의 일시, 장소에서 국회의 

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

- 일시: 2017년 4월 18일(화) 오전 11시

- 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(재동 83) 헌법재판소 1층

o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인 지난해 3월 3일 제정되어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

나, 그 후 7개월이 넘도록 북한 인권 실태조사,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․정책 

개발 등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하지 못

하고 있음. 

o 재단의 임원은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

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,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여야 정당이 2

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, 더불어민주당이 그 몫의 재단 이사 추천을 

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음. 

o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전쟁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

일촉즉발의 위기에 있고, 그 근본원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해

당하는 최악의 인권침해에 있음.

o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

의 강구가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, 국회는 부당하게 장기간 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

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. 

o 이에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“한변”은 현재도 그 가족이 북한에 

남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자 가족 

피해자들을 위해 이 헌법소원에 이르렀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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